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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10. 16.(목)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 식품 부당광고, ‘ADHD 치료제’ 불법 판매 
집중점검(10. 20. ~ 10. 24.)

 - 위반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

으로 점검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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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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